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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소한 국토면적에 비하여 과다한 인구가 집중함으로써 각종 부동산의 투기,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거래의 음성화 등이 상존하였으나, 1989년도말부터 현

재까지 국가의 토지 공개념 제도의 추진과 정착을 위한 제도의 법제화 및 행정관

청의 지속적인 추진 노력 등으로 현재는 부동산의 제반 여건이 양성적으로 정착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1.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가.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

수,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매년 1월 1

일, 7월 1일을 기준하여 연 2회 산정한다.

나. 계법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2조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건설교통부 지침)

다. 지가산정  결정 차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감정평가사

검 증
→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

지방부동산평가

위원회 재심의
→

개별토지가격

결정·공시

土地行政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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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 부동산평가 원회 운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총무국장, 도

시국장, 건축과장, 세무과장, 토지관리과장) 6명과 위촉직 8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가격산정에 관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조정율의 적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였으며 표준지심의 1회,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가격 심의 2회, 이의신청가격 심의 2회, 연 5회 운영하였으며, 그 현황은 다

음과 같다. 

                        <산정지가 정심의 황>               (단  : 필지)

심 의 회 수 심 의 필 지 수 지가조정 필지수

2 44,741 547

                       <주민열람  의견 수 처리>               (단  : 건)

열람건수
의 견  수 심  의  조  정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각

2,012 113 18 95 113 5 45 63

                           <이 의 신 청 처 리>                  (단  : 건)

이 의 신 청   수 심  의  조  정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각

180 10 170 180 0 37 143

마. 2004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지가 황

                  <2004 개별공시지가 조사 상 필지>             (단  : 필지)

총 필지
조   사      상

계 과세 상 국·공유지

46,011 44,741 38,841 5,900

                        <지    가        황>               (단 :천원/㎡)

구분
상 업 지 역 주 거 지 역 공 업 지 역 녹지지역

소 재 지 액 소 재 지 액 소 재 지 액 소 재 지 액

최고 장전동293-12 5,800 장전동420-2 5,000 금사동 118-6 1,200 두구동219-8 585

최저 청룡동15-10 500 회동동307-1 200 회동동444-11 460 금성동산33-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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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 년도별 개별공시 지가상승률>
                                                        (단  : %)

년  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지가상승률 -12.69 +1.15 +0.5 +0.49 +2.44 +6.59

바.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       도    용   범   용개시일

국    세

양 도 소 득 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0. 5.  1.

증    여    세  증여가액       〃 ’90. 5.  1.

상    속    세  상속가액       〃 ’91. 1.  1.

지 방 세

종 합 토 지 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96. 1.  1.

등    록    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96. 1.  1.

취    득    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96. 1.  1.

토지공개념제도 개 발 부 담 금  개발사업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92. 8. 25

기    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2000. 7. 1

개발제한구역내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판정기준 2000. 7. 1

국․ 공유재산의 대부․ ․ 사용료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9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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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

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써 

국가의 기본 중 하나인 토지를 유지 관리하며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

야로 지적제도와 지적행정이라는 행정과 기술이 결합되어 있다.

  토지의 일정사항을 조사․측정하여 공부에 등록․관리하는 지적업무는 향후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GPS(위성항법시스템) 위성을 통한 위치결정 등으로 신속․
공정․정확한 토지기록관리는 물론 지적자료의 관련 정보공유로 국가기반사업 및 

제반행정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  황
                

가. 면 

 구 전체 토지면적은 약65.20㎢로써 지목별 및 지역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 목 별 분 포  황>

구    분 지 번 수 면  (㎡) 구    분 지 번 수 면  (㎡)

계 47,563 65,197,324.4 제       방 45 25,357.0

전  1,806  1,009,367.0 구       거 932 749,271.6

답  4,470 3,897,267.0 유       지  76 64,660.0

목 장 용 지 4 1,968.0 수 도 용 지   636 2,049,382.1

임       야 2,839 41,790,768.0 공       원 38 65,373.5

대 27,743 6,741,248.2 체 육 용 지 104 1,372,111.0

공 장 용 지 249 529,007.8 종 교 용 지 86 162,053.0

학 교 용 지 160 998,793.5 사  적   지 8 1,987.0

도       로  7,521 3,284,898.7 묘       지 125 129,435.0

철 도 용 지 25 268,398.0 잡   종  지 294 273,143.2

하       천 257 1,634,335.7 주   차  장 68 23,925.1

창 고 용 지 14 14,420.6 주유소 용지 60 39,418.4

유   원  지 3 70,735.0

地籍管理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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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토지 황>

      구분

 동명

토      지         구분

 동명

토      지   

지번수 면 (㎡) 지 번 수 면 (㎡)

계 47,563 65,197,324.4 선  2,071  5,739,096.0

서  8,006  1,680,017.6 두  구  3,610  6,253,884.0

금   사  1,636  1,501,203.0 노  포  2,675  4,826,508.0

회   동  1,798  3,944,773.3 청  룡  1,833  6,250,542.8

오   륜  1,136  6,779,624.0 남  산  4,265  3,631,713.8

부   곡  6,411  3,952,062.4 구  서  4,238  6,234,139.7

장   전  8,191 6,008,483.8 금  성  1,693  8,395,276.0

나. 지 공부  도시계획 열람도 황

  우리구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및 도시계획 열람도는 

다음과 같다.

<토지(임야) 장 황>

구 분 계 토지 장 임야 장
공유지 연명부 수  치

지 부일 반 집합건물

전 산 화 일 98,706 45,064 2,499 5,541 45,602 1,692

카   드 74,539 49,785 3,056 6,252 15,446 ‧
부   책   149    131   12    6 ‧ ‧

<지 (임야)도 황>

구   분 계
지      도 임  야  도

1/500 1/600 1/1,200 1/3,000 1/6,000

계 897 63 222 543 46 22

일람도색인표  58  7  14  26  8  2

도        면 608 56 199 295 38 20

<지 측량기  황>

합      계 지  삼 각 지 삼각보조 도  근  

599 15 34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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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 황>

총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소  계 총  
표제부 일  반 소  계 총  

표제부 표제부 유부

76,861 28,534 488 28,046 48,327 56 2,260 46,011

<도시계획열람도 황>

         축척
 구분 합  계 1/6000 1/1200 1/600 1/500 1/3000

계 637 28 300 207 60 41

열  람  도 607 20 294 200 56 37

색  인  표 30 8 7 7 4 4

2. 지 민원

   지적민원은 생활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창구즉결민원과 지적공부 이동사항을 

정리하는 유기한 민원이 있으며, 2004년도 지적민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업    무    명 처 리 실 

토 지 이 동

계 2,011

신  규  등  록 35
등  록  전  환  30
분          할 453
합          병 306
지  목  변  경 74
등록 사항 정정  17
등  기  촉  탁 1,088

기          타 8

소유권 변동

계 11,625

소 유 권 보 존 2,143
소 유 권 이 전 7,221
기          타 2,261

창 구 민 원

계 185,788

열  람

소         계 2,966

토지(임야)대장 2,957

지적(임야)도 9

등  본

소         계 182,822

토지(임야)대장 106,338

지적(임야)도 7,50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4,119

건 축 물 대 장 4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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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 업무추진

가. 지 정보센터(조상땅 찾아주기) 운

   본인 또는 조상들이 소유하다 부동산관리 소홀로 인하여 정확한 토지의 소재

지를 알 수 없어 찾고자하는 경우에는 제적․호적 등본을 지참하여 우리 구를 방문 

신청하면 본인 또는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토지정보자

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일거에 해소하고, 상속에 의한 

원활한 토지소유권이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 정보센터 자료제공 황>

구   분
신  청  건  수 자료제공 건수

건  수 인원수 필지수 면 (㎡)

국토정보센터 23 23 96 208,894.0

나. 지 법 문개정에 따른 지 공부정비

   지적법전문개정(2001.1.26)에 따라 당초 24개 지목에서 도시화, 산업화등에 

따라 지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새로이 신설된 지목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양어장 4개 지목에 대하여 동별 일정에 따라 일제조사하여 2004년

도까지 주유소용지 60필, 주차장용지 68필, 창고용지 14필에 대하여 지적공부정

리와 등기촉탁을 실시하였고, 2005년까지 일제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다. 지 측량기 리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하며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초측량이라 칭

한다. 시가지와 구획정리지구등의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지역에 있어 지적삼각

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게 되는 것으로 2004년도에는 기초점관리의 정확

성을 기하고자 10점을 대한지적공사동래․금정구지사와 합동으로 새로이 설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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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 도면 산화사업추진

가. 지 도면 수치 일 변동자료 정리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통합하여 토지정책수립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PBLIS(일필지별 토지정보시스템)를 구축완료 지적도면을 수치화일화하여 지적

측량 등에 활용 및 데이터 공동활용과 민원서비스(지적도등)를 제공하는 등 입체

적이고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 토지 리정보체계 구축

     지식정보화사업에 발맞추어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무, 공시지가, 개발 

부담금, 외국인 토지취득, 용도지역․지구관리 등 6개 업무분야에 대한 D/B 및 응

용시스템 구축사업을 2001년 1월부터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토지이용

계획도면 전산입력 및 검수작업을 실시하여 향후 온라인 구축으로 실시간 주민정

보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무인자동발급기 활

용가능, 새주소부여사업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토지관리의 정보화에 일익을 담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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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 규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여 모든 국민이 

국토를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용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써 98. 11. 25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

래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고 있다. 

<토지거래 규제지역>

구    분   상  지  역  상 면  (㎡)

허 가 구 역 개발제한구역 100㎡ 초과

<허   가      황>
  (2004.12.31 재)

년     도     별 토 지 거 래 허 가(건)

2000 년  54

2001 년  74

2002 년 121

2003 년 168

2004 년 155

2.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1988년 10월부터 부

동산의 매각 또는 교환시에는 계약서상에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장의 검인을 받

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1990년 9월부터 부동산등기신

청 해태시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므로 부동산계약서 검인제도가 부동

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

不動産 投機 抑制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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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황>
                                                      (단  : 필지/천㎡)

년    도   별 검 인 건 수

2003 년 11,147 / 2,655

2004 년 6,679 / 1,303

3. 부동산 개업 리

  우리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부추김 행위 및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부동

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제21조에 의거 2회에 

걸쳐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경각심을 고

취시키고 투기 조장 행위가 사라지도록 조치하였다.

<  개 업 자   황>                                                         (단  : 개소)

계   개  사   개  인 법    인

296 228 68 -

< 개업자 지도단속 실 >                                                                                                         (단  : 건)

계 등 록 취 소 업 무 정 지 과 태 료 시정조치등

13 1 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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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주소부여사업은 1910년 당시 토지지번위주로 형성된 현행 주소체계의 불합

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선진국과 

같이 도로와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 생활주소로 활용함으로써 방문객이 목적

지 찾기를 용이하게 하고, 우편배달 및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

능하게 하는 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우리구에서는 주

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본사업준비 및 제도 조기정착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사업 황

   ◦추진기간 : 1999년 ~ 2009년

  ◦추진대상 : 도로 539구간, 건물(주출입구) 26,255개소

2. 추진과정

도로망체계구성 → 도로명부여 → 건물주출입구조사 → 도로기 번호부여 → 건물번호부여 

                                                                         ↓  
 
기본지도  
약도제작

← 산시스템구축 ←
도로명   건물 
번호  제작․설치

←
도로명

확정․고시

3. 추진실

  ◦도로기초번호부여  : 47,487개

  ◦건물번호부여 : 26,255개소

  ◦건물번호예비스티커 부착 : 26,255개소

  ◦도로명 확정․고시                : 539개

  ◦도로명판 제작 설치              : 955개소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 26,255개소

  ◦전산시스템 구축자료 입력        : 6종 76,824건

  ◦접지형 안내지도 제작            : 93,500부

  ◦인터넷새주소검색시비스실시      : 2003년 6월부터

4. 향후추진계획

  ◦책자형 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 2005년 12월까지

  ◦사업홍보 및 활용시책 전개       : 2009년 12월까지

道路名 및 建物番號 附與 事業Ⅳ






